
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
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및 중앙소방심의위원회의 검토ㆍ평가 구분 및 통보 시기

(제5조제5항 관련)

구분 성립요건 통보 시기

수리

원안

채택

신고서(도면 등) 내용에 수정이 없거나 경미한 경

우 원안대로 수리
지체 없이

보완
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

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

보완완료 후

지체 없이

통보

불수

리

재검

토

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

보완이 요구되나 단기간에 보완될 수 없는 경우
지체 없이

부결

평가단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한 결과 소

방 관련 법령 및 건축 법령에 위반되거나 평가 기

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
지체 없이

비 고

보완으로 결정된 경우 보완기간은 21일 이내로 부여하고 보완이 완료되면 지체

없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.


